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06000010

신청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피신청인 : 곽혜순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대신증권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번

지

 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40-6 남강빌딩 11층

피신청인: 곽혜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144-53호

분쟁도메인이름은 “ucybos.com” 및 “u-cybos.com"이며, 피신청인에 의

해 “주식회사 에스닉(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0-3 서북빌딩 

2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6년 9월 5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

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6년 9월 8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6년 9월 11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6년 9월 12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

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6년 9월 12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

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06년 9월 16일 피신청인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센터는 2006년 9월 

18일 피신청인에게 절차개시 통지를 하여 답변서를 제출기한이 2006년 10월 6

일임을 통지하였다.

2006년 9월 일 피신청인은 센터에 답변서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

에 센터는 신청인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답변서 제출기한을 2006년 10월 13일

까지 연장하였다. 

2006년 10월 16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06년 10월 11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 구성을 위

해 김종윤 조정인에게 선임 확인 요청을 하였고 당일 조정인으로부터 양당사

자로부터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받았다. 이에 센터는 2006년 10월 19

일 조정부 구성예정 통지를 하였고 양당사자로부터 조정부구성에 대한 이의제

기기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다. 2006년 10월 26일 센터는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62. 7. 27 한국에서 설립된 증권사로서 2006. 현재 임직원 

1,905명, 총자산 3조 8,686억원,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유가증권담보대

출, 증권에 관한 연수업수,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대행업무 등 증권 및 금융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의 상호는 대신증권주식회사이

며, 그의 약칭인 “대신”과 신청인의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의 표장인 “U-CYBOS” 및 ”CYBOS“를 그의 서비스표로 사용하고 있

다.  

신청인의 서비스표들 중 “U-CYBOS” 및 “CYBOS”는 신청인이 개발하여 사

용하고 있는 홈트레이딩시스템(주식매매기능을 기본으로 투자성향, 종목선정, 

시황정보, 선물/옵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시스템)의 

명칭이다. 신청인은 이들 표장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받

아두었는바, 이를 열거하면, “유-사이보스”(등록 제123381호), “U-CYBOS” 

(등록 제123382호), “U-사이보스” (등록 제123988호), “사이보스”(등록 



제123385호), “CYBOS” (등록 제123386호), “CYBOS 2000” (등록 제123385

호), “Cvbos Trader” (등록 제83616호), “대신 사이보스 2002”(등록 제

84321호) 및 “사이보스2002” (등록 제84322호)이다.

한편, 신청인은 이들 표장과 유사한 명칭들에 대하여 도메인이름등록을 받

아 두었는바, “cybos.co.kr”, “cyboss.co.kr”, “cybosplus.co.kr”, 

“cybosmessenger.co.kr”, “cybostrader.co.kr”, “사이보스플러스.kr”, 

“사이보스트레이더.kr”, “cybosplus.com”, “cybosmessenger.com”이다.  

신청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10개의 지점, 서초구 5개의 지점, 종로구 

3개의 지점을 두는 등 서울 및 전국 6개의 광역시, 각 시 도에 지점을 두고 활

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다. 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www.daishin.co.kr)를 

통하여 주식, 선물/옵션, 리서치, 투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및 증권/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www.cybos.co.kr 및 

www.cybosplus.co.kr을 통하여, 사이버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홈트레이딩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신청인은 각 방송을 통하여 대외 시황방송을 

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그의 사이버거래 시스템인 “U-CYBOS” 및 

“CYBOS”가 소비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신청인의 홈트레이딩 사이버 거래 프로그램인 CYBOS 프로그램(CYBOS, 

U-CYBOS, CYBOSplus 등)들은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아 왔는바, 이로 

인하여, 2006년 JOY+BRAND 대상, 2005 경향히트상품, 서울신문 하반기 히트상

품, 2005년 제경 CS대상, 한경 소비자 대상, 머니투데이 히트상품, FN 탑 프라

이드 상품, 매일경제 선정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 헤럴드경제 하반기 

히트상품, 2005년 대한민국 증권대상 최우수상, 2005년 한경 브랜드 대상, 한

경 소비자 대상, 매경 2005년 상반기 히트상품, 서울경제 2005년 상반기 대한

민국 일류브랜드, 2004년 한경 소비자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 언론재단이 제공하는 신문기사 검색 사이트에서 “사이보스” 

또는 “사이보스”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하면, 처음 그 용어가 사용된 기록

은 1999년 6월 신청인의 사이버 주식거래에 관한 기사임을 알 수 있고, 또한 

2005. 8월 현재 약 1142건의 기사들이 검색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인 “ucybos.com” 및 “u-cybos.com”에 대하여 

각각 2004. 12. 28. 및 2004. 12. 29 등록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본 조

정부의 자체 확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주요부에 

해당하는 “UCYBOS” 또는 “U-CYBOS”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 대



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들 도메

인이름들에 대한 어떠한 웹사이트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주요 부분이 그의 홈트레이딩시스

템의 명칭인 “CYBOS” 또는 “U-CYBOS”와 극히 유사하고, 피신청인은 이들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인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의 명칭인 “CYBOS” 및 “U-CYBOS”가 1999

년 6월 이래 널리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2004. 12. 28 및 29에 행해진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은 피신

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

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도메인이름에 관한 기술적 부기 부분인 

“.com”을 제외하면 “UCYBOS” 또는 “U-CYBOS”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의 명칭이자, 그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표들인 “CYBOS”, “U-CYBOS” 등이며, 



특히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된 대한민국 서비스표등록 제123382호의 표

장은 “U-CYBOS”이다.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을 신청인의 위 등록서

비스표와 대비하면, 이들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거나, 완전 

동일함이 명백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대

하여 상표등록이나 서비스표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분

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

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청인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명칭이자 그 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표장들

인 “CYBOS” 또는 “U-CYBOS”는 1999년 6월 이래 지금까지 널리 사용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수요자들에게 현저히 알려진 표장이라 할 수 있으

며,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시점인 2004. 12. 28 및 29 당시

를 두고 보더라도, 위 표장들은 신청인의 서비스표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없이, 신청인의 서

비스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극히 유사한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그의 

명의로 등록받았으며, 지금까지 이들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를 전혀 개

설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

록받은 것은, 오로지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

된다. 

D.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

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며, (ii)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iii)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은 부정한 목적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

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본건 분쟁 도메인이름들인 <ucybos.com> 

및 <u-cybos.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김 종 윤

1인 조정부

결정일:  2006년 11월 20일


